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

제정 의의

●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·온정주의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청탁이 

부정의 시작이므로 이 법은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청탁행위를 제재하고 

청탁 방지를 통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

● 공직자등이 거액의 금품등을 수수하였음에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

처벌받지 않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가하여, 이 법은 공직자

등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·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

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

● 공직자등이 청탁을 받을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저해되므로 이 법은 

청탁받은 공직자등이 신고 등 절차를 따를 경우 청탁거절로 간주하여 

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 보호

● 공직자등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 하는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

받은 이익은 공직자의 이익으로 보아, 이 법은 선의의 공직자등을 보호

하기 위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·반환하면 면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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